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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

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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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간 별  수 용 현 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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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 명 별  수 용 인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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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호감호자수용현황(1감)

1년미만

2년미만

3년미만

4년미만

5년미만

6년미만

6년이상

남녀피보호감호자수용현황 (2감 )

-

100

200

300

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미만 6년이상

남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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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 수 별  수 용 현 황 ( 1 감 )

초 범 2 ~ 3 범
4 범

5 범 이 상

 범 수 별  수 용 현 황 ( 2 감 )

초 범 2 ~ 3 범

4 범 ~ 5 범

6 범 ~ 7 범

8 범 ~ 9 범
1 0 범 이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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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별 수용현황(1감)

20~29세

30~39세

40~49세

50~59세
60세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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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령 별  수 용 현 황 ( 2 감 )

2 0 ~ 2 9 세

3 0 ~ 3 9 세

4 0 ~ 4 9 세

5 0 ~ 5 9 세

6 0 세 이 상

나  이 백 분 율

24 0.1 (1)

25 0.1 (1)

26 0.3 (3)

27 0.6 (6)

28 1.0 (10)

29 1.3 (13)

30 1.6 (16)

31 2.3 (23)

32 2.0 (20)

33 1.9 (19)

34 3.5 (34)

35 3.6 (35)

36 2.5 (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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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 3.4 (33)

38 4.5 (44)

39 3.9 (38)

40 5.5 (54)

41 3.4 (33)

42 4.5 (44)

43 5.4 (53)

44 5.0 (49)

45 4.6 (45)

46 3.9 (38)

47 3.1 (30)

48 3.2 (31)

49 3.4 (33)

50 3.7 (36)

51 1.9 (19)

52 2.4 (24)

53 2.6 (26)

54 1.6 (16)

55 1.6 (16)

56 1.8 (18)

57 1.4 (14)

58 1.2 (12)

59 1.3 (13)

60 1.0 (10)

61 0.6 (6)

62 1.0 (10)

63 0.5 (5)

64 0.9 (9)

65 0.6 (6)

66 0.1 (1)

67 0.1 (1)

68 0.3 (3)

69 0.2 (2)

70 0.2 (2)

73 0.1 (1)

78 0.1 (1)

합  계 100.0 (9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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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 력 별  수 용 현 황 ( 1 감 )

무 학 초 중 퇴

초 졸 업

중 중 퇴
중 졸 업

고 중 퇴

고 졸 업

대 중 퇴

대 졸 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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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 력 별  수 용 현 황 ( 2 감 )

무 학
초 중 퇴

초 졸 업

중 중 퇴
중 졸 업

고 중 퇴

고 졸 업

대 중 퇴
대 졸 업

최 종 학 력

무 학

초 등 학 교  중 퇴

초 등 학 교  졸 업

중 학 교  중 퇴

중 학 교  졸 업

학 교  중 퇴

고 등 학 교  졸 업

대 학 교  중 퇴

대 학 교  졸 업 이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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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 소 전  결 혼 상 태

미 혼

미 혼 이 지 만  동

거 상 태

결 혼 해 서  배 우

자 와  동 거 상 태

결 혼 했 지 만  별

거 상 태

이 혼 상 태

사 별

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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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 소 전   누 구 와  살 았 습 니 까

가 족친 척

친 구 나  선 배

혼 자
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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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 호 소  수 용 중  가 족 해 체 를  경 험 하 셨 나 요

예

아 니 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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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 소 전  생 활 수 준

하

하 하 중

하 중 중

중

상 중 중

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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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도 별  죄 명 별  수 용 인 원

0.0%

20.0%

40.0%

60.0%

80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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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7년 3.2% 84.1% 8.8% 3.1% 0.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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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범  죄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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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   분 빈     도

제1감호소 66.3 (317)

제2감호소 33.7 (161)

합     계 100.0 (478)

범  죄  수

초 범

2 범

3 범
4 범

5 범

6 범
7 범 이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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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초 범 행 연 령

15세 미 만

20세 미 만

20세 이 상

범 죄  횟 수

6 회  이 상

5 회  이 상

3 회  이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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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과 형 기

6 년  초 과

6 년  이 하

4 년  이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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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 과 형 기

2 년 이 상

2 년 미 만

1 년 미 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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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   명

1군

2군

3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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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 죄 동 기

고 의 ·계 획 범

9 7 . 7 %

우 발 ·격 정 ·기
회 범
2 . 3 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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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 기 및 도 구 사 용

소 지 ·고 의 사 용

우 발 사 용
미 사 용

공 범 여 부

주 범 ? 2명 이 상

종 범 ? 공 동 범

없      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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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 해 정 도

심  각

경  미

없  음 (미 수 포
함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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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 거 유 형

체      포

기      타

자     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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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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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볼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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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 호 집 행  기 간 별  가 출 소  인 원 (03년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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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 명 별  가 출 소  인 원 ( 0 3 )

절 도

강 도

폭 력 행 위 등

상 습 사 기

기 타



- 61 -

범 죄 횟 수 별  가 출 소  인 원 (03)

초  범 2-3범

4-5범

6-7범

8-9범

10범 이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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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소 자  3 년 이 내  재 범 률 ( 1 감 )

0 .0 %

1 0 .0 %

2 0 .0 %

3 0 .0 %

4 0 .0 %

5 0 .0 %

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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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출 소 자  재 범 율 ( 2감 )

0 .0 %

1 0 .0 %

2 0 .0 %

3 0 .0 %

4 0 .0 %

5 0 .0 %

1 9 9 8 년 1 9 9 9 년 2 0 0 0 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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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띤다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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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) Brückner, 바로 위의 책, S. 53 f.

94) Brückner, 바로 위의 책, S. 67: 같은 취지로 Conrad, 각주 88), 83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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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율 (%) 이 전  수 형 수 이 전  범 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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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) “Reglement tenuitvoerlegging terbeschikkingstelling" vom 6.6.198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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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재  가 장  걱 정 되 는  사 항

자 신 의  건 강

가 정 형 편

출 소 후  생 계

주 위 의  냉 대

출 소 시 기 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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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소 후  겪 게 될  어 려 움

거 주 할  곳

가 족 과 의  관 계 회
복재 범 유 혹 으 로 부

터  탈 출

직 장 을  구 하 는
것

전 과 자 에  대 한
사 회 의  냉 대

과 거  동 료 와 의
단 절

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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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 감 호 자 가  생 각 하 는  보 호 감 호 의  기 능

사 회 복 귀  준 비

범 죄 성 향  개 선

치 료 를  통 한  교
화

억 제 ( 구 금 ) 를  통
한  사 회 보 호

없 다 , 불 필 요 하
다 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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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 호 제 도  폐 지 논 의 에  대 한  견 해

현 행 제 도  유
지

개 선

즉 각  폐 지

대 체 입 법  마
련 후  폐 지

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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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2) 99년 인권운동사랑방 ‘청송 출소자 간담회’ 내용 중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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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8) 이영란, 상습범의 상습성 인정기준, 형사판례연구 2권, 1994, 128면; 박정근, 상습범의 

가중법정형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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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             조 사 일 시           월       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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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             조 사 일 시           월       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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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   목
  점수

가중치
2 1 0 평

점 비        고

 1. 최초범행 
     연령 1 20세 

이상 20세 미만 15세 미만 1 소년부송기,기소유예,선
고유예 이상의 범행

 2. 범죄횟수 4 3회 이하 5회 이하 6회 이상 4 본범을 포함한 금고이상
의 실형집행 횟수

 3. 전과형기 3 4년 이하 6년 이하 6년 초과 ․ 2항목 내용의 해당형기
를 합산한 기간

 4. 감호유형 4 초감호자 재감호자 3감호이상자 8

 5. 재범기간 3
3년 

초과, 
초범

1년-3년 이내 1년 이내 ․
2항목의 최종 형이 종
료,면제된 날부터 독립감
호․가출소 또는 감호집행
정지취소 원인의 범죄와 
병과형의 최초범행일

 6. 병과형기 4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․ 독립감호자는 2점사 항
을 적용함

 7. 죄   명 3
단순절도,
단순폭력,
상습도박

사기, 횡령, 
배임 등, 

특가법(절도), 
폭력행위 등

존속범행, 
특정강력범죄

, 방화, 
공무집행방해
, 향정사범

3
병합 또는 추가형 등이 
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
한사항부터 우선적용함

 8. 범죄동기 4 과실범 우발,격정,
기회범 고의,계획범 ․

기회범: 사려부족,유혹등 
       에 의해 우연히 
       기회가 주어져 
       범행한 죄
직업범:비사회적,능동적, 
       의도적 성질을 
       갖고 생계수단으 
       로 직업삼아 범 
       행한 죄

 9. 반복정도 3 미수범, 
단순범 상습범 직업범, 

치기범 3

 10. 흉기 및 
   도구 사용 2 미사용 우발사용 소지,고의사

용 ․
 11. 공범여부 2 없음 종범, 공동범 주범, 

2명이상 4

 12. 피해정도 1 없음(미
수포함) 경미 심각 1

 13. 검거유형 1 자수 기타 체포 ․

 14. 상훈여부 1
자격등을 
3회이상 

취득

자격등을 
1-2회 취득

자격등을 
미취득 ․

자격등취득: 각종 고시
합격, 자격취득, 대회입
상 및 표창등의 상훈결
과임 
독립감호자는 2점사항을 
적용함

 15. 징벌여부 3 없음 1-2회 3회 이상 6

 16. 보호관계 4 가족교통
있는자

가족외교통있
는자

교통이전무
한자 8 1년이내 서신,접견,전화

사용 여부

 17. 상담결과 5

자력 
개선 

의지가 
강한 자

자력 개선 
의지가 있는 자

자력 개선 
의지가 없는 

자
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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